
한국외대 동아리연합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조퇴계

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

조 퇴 계

중앙동아리명:                   

조퇴 사유

※본 조퇴계는 추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퇴 승인 여부를 결정하오니 객관적인 심사를 돕기 위하여 

조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별첨할 것을 권고합니다.

본 중앙동아리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

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없으므로 

동아리연합회칙 제32조(대의원의 의무)에 따라 조퇴계를 제출합니다.

20    년     월     일

중앙동아리 대표자             

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장 귀하


